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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역시 주거복지 지원  개 안

( 재병 원 )

 안

 
1127

연월  : 2014.   4.   .

     : 재병, 욱,

             경, 강병수 원

              (찬  : 4 )

1. 안

 ○ 행 「 천 역시 주거복지 지원 」  통한 천시  주거복

지 지원 사업  사업내  실, 재원  ,  직 재 등 

여러 가지 한계   어,

 ○ 주거복지 사업에 내실  하고 원 한 지원사업  진  해 주

거복지 사업  내  실  게 체 하고 시  각  주거복지

사업  행하  시민들과 통할 수  주거복지 지원  

·운 함.

2. 주 내

 ○ 주거약  등에 한 어   함(안 2 )

 ○ 주거약  등  주거안   주거수  향상  한 시  책  

규  함(안 3 )

 ○ 시  주거복지사업  본  진 향, 주거복지 행 체계 

개 에 한 사항 등  포함한 주거복지 본계  5 마다 수립

하여야 함(안 4 )

 ○ 행 ·재  지원 상  주거복지사업 내  체  열거

함(안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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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책  사업  심 · 하  하여 주거복지 원  

·운 하도  함(안 8 ∼ 13 )

 ○ 주거복지사업  원 하고 지  진  해 주거복지 상담·

보 공  사  리, 주거복지 가 양   주민  등  

 수행하  천 역시 주거복지지원  ·운 할 수 도

 함(안 14 ∼ 16 )

3. 참고사항

  가. 계  : 주택 , 민 생  보 , 복지지원  등

  나. 산  : 비 계  첨

  다. 합     : 

  라.     타 : 

    (1) 신ㆍ 비  : 

    (2) 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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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역시       

천 역시 주거복지 지원  개 안

천 역시 주거복지 지원   다 과 같  개 한다.

천 역시 주거복지 지원 

  1  

1 ( )   주거약  등에 한 주거안 과 주거수  향상에 

여하  하여 필 한 사항  규 함   한다.

2 ( )  에  사 하  어  뜻  다 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시민  주거  과 수  주거 경  통해 

간다운 삶  하도  하  것  말한다.

  2. “주거약  등” 란  천 역시에 거주하   주거복지 지원  필

한 다  각  주민  말한다.

    가. 「 민 생  보 」에  생계비  120% 하에 해당하

 사람

    나. 「 복지지원 」 5 에  지원 상

    다. 그 에 천 역시 ( 하 “시 ” 라 한다)  특별  필 하다고 

하  사람

3 (시  책 ) ① 시  주거약  등  한 주거복지사업  극 지

원 하여야 하  주거복지 책  사업  지  진하여야 한다.

  ② 시  주거복지 사업에 필 한 산 보  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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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복지사업

4 (주거복지 본계  수립) ① 시  주거복지 사업  하여 천

역시 주거복지 본계 ( 하 “ 본계 ” 라 한다)  5  단  수립

하여야 한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책  본   진 향에 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 사에 한 사항.

  3. 주거복지 행 체계 개 에 한 사항.

  4. 주거복지 야 리 창   에 한 사항.

  5. 주거복지 가 양   에 한 사항.

  6. 주거복지지원    운 에 한 사항

  7. 주거복지 달체계   민간단체 지원에 한 사항.

  8. 주거복지 사업 재  운 에 한 사항.

  9. 그 에 주민  주거안   주거복지 향상  한 지원 사항.

  ③ 시  본계  수립 시 주거약  등 주민  견  극  수

하여야 한다.

5 (시행계 ) ① 시  본계  원 하고 체계  시행  하여 

매  주거복지사업 시행계 ( 하“시행계 ” 라 한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시행계 에  본계 에 한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주거복지사업  주  사업계    진 안에 한 사항

  2. 주거복지사업에 한 행 ·재  지원 사항

  3. 그 에 시  주거약  주거복지 진  해 필 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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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  시행계  수립·시행할 에  본계   천시  주 책

과 연계 도  하여야 한다. 

6 (주거실태 사) ① 시  주거복지 본계  수립  주거  , 

주거수    악  해  다  각 에 한 사항에 하여 주거실

태 사  실시할 수 다.

  1. 가 특

  2. 주택  , 규   태

  3. 주택  시   비

  4. 주거  주거 경에 한 만 도

  5. 주택가격  료

  6. 주택  5 2에  주거  미달가  

  7. 그 에 주거약  등 주거실태 파악과 련하여 시  필 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  1항에  주거실태 사  2 마다 실시한다.

  ③ 시  주거실태 사 실시에 앞  사 시, 사   내 , 사

 등  포함한 사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주거실태 사  하여  에  규 한 사항  규 에 해  

주택 , 애 ·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등 계 에 

다. 

  ⑤ 주거실태 사   에 탁할 수 다. 

7 (주거복지사업) 시 주거복지사업  내  다  각  같다.

1. 주거약  등 주거복지 상담· 보 공  사 리

  2. 주거약  등 각  주거복지 지원 비스 공

  3. 주거약  등 주거복지 가 양   주민

  4. 주거약  등 주거복지 보 사업  주거복지 트워크  운 사업 등

  5. 그 에 주거약  등  주거복지 향상  해 필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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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복지 원

8 (   ) ① 시  다  각 에  사항  심 · 하  

하여 천 역시 주거복지 원 ( 하 “ 원 ”라 한다)  다.

  1. 본계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  , 탁 리  운 평가에 한 사항

  3. 그  주거복지 책에 한 한 사항

  ② 1항에도 하고 시  필 하다고 하  경우, 원   

「 천 역시 주택 」에  천 역시 주택 책심 원 가 행

하게 할 수 다.

9 (   ) ① 원  원  1 과 원  1  포함하여 

15  내  원  한다.

  ② 원  행 시  고, 원  원 에  원 에  한다.

  ③ 원  당연직과 직  하 , 당연직 원  도시계 , 

보건복지  한다.

  ④ 직 원  다  각 에 해당하   에  시  한다.

  1. 천 역시   천하  시 원

  2. 시민단체 표, 전문가  주거복지정책  사업에 하여 경험과 식견  

갖  사람

  ⑤ 원  사  처리하  하여 간사  , 간사  주거복지 책  

담당하  과  다.

  ⑥ 원   2  하 , 한차 만 연 할 수 다.

10 ( 원  직  등) ① 원  원  하고, 원  업

 한다.

  ② 원  원  보 하 , 원  득 한 사  직  수행

할 수 없  경우 그 직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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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① 원  원   집하 , 그  다.

  ② 원  재 원 과 수   개 하고, 원 과 수  찬

 결한다. 다만, 12 에 라 심 에 여하지 못한 원  재

원수  계산에  한다.

  ③ 원  필 하다고 할 에   심 · 결할 수 다.

12 ( 원  척· 피· 피) ① 원  다  각  어  하나에 해당

하  경우에  해당 원  심 에  척 다.

  1. 원 또는 그 우 나 우  가 해당 사안에 당사 거나 공

동 리  또는 공동 무  경우

  2. 원  해당 사안  신청 과  계에 거나 었  경우

  3. 원  해당 사안에 신청  리 로 여하거나 여하  

경우

  ② 원  심  해당사  원에게 공  하  어 운 특별한 

사   경우에  원 에 피신청  할 수 다.

  ③ 원  1항 또  2항에 해당하  경우에  스스  심  피할 

수 다.

13 (수당) 원  에 한 당연직  아닌 원에 하여  산

 내에  「 천 역시 원 실비변상 」가 하  에 라 수

당과 여비  지 할 수 다.

4  주거복지지원  등

14 (주거복지지원  ) 시  주거복지사업  원 하고 지

 진  하여 주거복지지원 ( 하 “지원 ”라 한다)  할 

수 다.

15 (지원  ) 지원  다  각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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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복지사업  상담ㆍ 보 공  사  리

  2. 각  주거복지 지원 비스 공

  3. 주거복지 가 양   주민 

  4. 주거복지 보 사업  주거복지 트워크  운

  5. 주거복지사업과 한 주민  리  지원

  6. 주거약  등  주택  주거 경에 한 실태 사

  7. 주거복지 향상  한 연 · 사사업

  8.  그 에 시  주거복지  진  해 필 하다고 하  사항

16 ( 리  운 ) ① 시  지원   운  해  

나 단체 등에 탁하여 운 하게 할 수 다.

  ② 1항에  탁 간  3  하고 시  필 하다고 할 경우

에  원  심  거쳐 재 탁 할 수 다.

  ③ 수탁  연도별 사업계  수립하여 원  심  거쳐 시  승

 얻어야 한다.

  ④ 시  산  에  지원  운 에 필 한 경비  사업비 등  

지원할 수 다.

17 (지도·감독) ① 시  수탁 에 하여 탁사  처리  하

여 필 한 사항  보고하게 하거나 탁사  지도·감독에 필 한   

시  등  검사할 수 다.

  ② 시  1항  검사결과 탁사 처리가  또  당하다고 

 에  필 한  할 수 다.

  ③ 2항에 라 할 경우에   수탁 에 통보하고 사 에 

견진술  주어야 한다.

18 ( 탁계약 취  등) ① 시  수탁  다  각  어  하나에 

해당하  경우에  탁계약  취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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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탁  나  하  

  2. 수탁  탁계약  한 

  ② 시  1항에 라 탁계약  취 하고  하  경우에  사 에 수

탁 에 견진술   주어야 한다.

  ③ 1항에 라 탁계약  취  에  수탁  지체없  탁

 시    지 재산 등  납하여야 한다.

19 (다  과  계) 주거복지사업 지원계  수립과 시행함에 어

 다  나 에 특별한 규   것  하고   가 

하  에 한다.

20 (시행규 )   시행에 필 한 사항  규  한다.

   

  공포한 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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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췌사항

계

 □ 주거 여  

  ○ 1 ( )

  ○ 3 ( 가  지 단체  ) 

 □ 주택    

  ○ 5 (주거실태 사)

  ○ 5 2( 주거  등)

  ○ 5 3( 주거  미달 가 에 한 우  지원 등)

  ○ 5 4(주택 차료  보 ) 

  ○ 8 (시·도주택 합계  수립)

 □ 주택  시행

  ○ 6 (주거실태 사)

  ○ 7 ( 주거  등)

  ○ 8 (시·도주택 합계  )

 □ 애 .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 2 ( )

  ○ 5 (주거지원계  수립)

  ○ 6 (시.도주거지원계  수립) 

  ○ 7 (주거실태 사) 

  ○ 17 (주거지원 타   등)

 □ 애 .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시행  

  ○ 2 (주거약  )

  ○ 3 (주거실태 사 사항 등) 

  ○ 9 (주거지원  업  등)  

 □ 애 .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시행규  

  ○ 4 (주거약  주거지원 타 운  탁  등)

 □ 민 생  보  

  ○ 11 (주거 여)

 □ 민 생  보  시행  

  ○ 8 ( 차료  )

  ○ 9 (월 차료  지 ) 

 □ 복지지원  

  ○ 2 ( )

  ○ 5 ( 지원 상 ) 

  ○ 9 ( 지원    내 )

 □ 주택공 에 한규  

  ○ 31 ( 주택  주 등에 한 특 )

 □ 천 역시 주택  

  ○ 7 (주택 책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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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여

1 ( )   생  어 운 사람에게 주거 여  실시하여 민  주

거안 과 주거수  향상에 지함   한다.

3 ( 가  지 단체  ) 가  지 단체  다  각  사항

 고 하여 주거 여에 한 책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 가 쾌 하고 안 한 주거생  할 수 도  할 것

  2. 주거 여에 필 한 재원  할 것

□ 주택

5 (주거실태 사) ① 해양 , 특별시 · 역시 ·특별 도지사·

시  또  수  다  각  하여 통  하  사항에 하여 

주거실태 사  할 수 다. <개  2010.4.5>

  1. 주거  주거 경에 한 사항

  2. 가 특 에 한 사항

  3. 그 에 주거실태 악  한 사항

  ② 해양  1항에 라 하  주거실태 사  사  수시 사

 하여 실시할 수 , 수시 사  해양  특  필 하다고 

하  경우에 사항  별도  할 수 다. <개  2010.4.5>

  ③ 특별시 · 역시 ·특별 도지사·시  또  수가 1항에 라 하  

주거실태 사에 하여  2항  한다.

  ④ 1항에  주거실태 사  주 ·   차 등  통  한

다. <신  2010.4.5> [ 개  2009.2.3]

5 2( 주거   등) ① 해양  민  쾌 하고 살  

 생  하  하여 필 한 주거  ·공고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라 해양  주거  ·공고하  경우에

   미리 계 앙행  과 한 후 84 에  주택 책심

원 ( 하 "주택 책심 원 "라 한다)  심  거쳐야 한다. 공고  

주거  변경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거 에  주거 , 도별  개수, 주택  · 비·   

경  등 통  하  사항  포함 어야 하 , 사 ·경  

여건  변 에 라 그  지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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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주거  미달 가 에 한 우  지원 등) ① 가 또  지

단체  주거 에 미달  가 에 하여 우  주택  공

하거나 민주택  지원하  등 택   수 다.

  ② 가 또  지 단체가 주택 책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

건 사업  시행하  경우에  주거 에 미달  가   하

여 하여야 한다.

  ③ 해양  또  지 단체   주택  건 과  가·허

가 등  할  그 건 사업  내  주거 에 미달  경우에  그 

에 맞게 사업계 승 신청  보 할 것  지시하  등 필 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생 주택  통  하  주택에 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2010.4.5>

  ④ 해양  또  지 단체   주거 에 미달  가

가 집한 지역에 하여  우  주택  건 하거나 「도시  주거

경 비 」에  하  에 라 우  주거 경 비사업  시행할 수 

도  하  하여 필 한  할 수 다. [ 개  2009.2.3]

5 4(주택 차료  보 ) ① 가 또  지 단체  차료 담  과

다하여 주거생  하 가 어 운 주택 차 가 에 하여 산  에

 주택 차료   또   보 할 수 다.

  ② 주택 차료  보  수  주택 차 가  상 , 지원  수

, 시행 차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통  한다.

  [본 신  2012.1.26]  [시행  : 2013.1.27] 5 4

8 (시ㆍ도 주택 합계  수립) ① 시ㆍ도지사  7 에  주택

합계 과 통  하  에  그 특별시ㆍ 역시ㆍ도 또  특별

도( 하 "시ㆍ도"라 한다)   하  에 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

합계   10  단  시ㆍ도 주택 합계  수립하여야 한다.  경우 

시ㆍ도 주택 합계  7 에  주택 합계 에 합하여야 하 , 연도

별 시ㆍ도 주택 합계  10  단  시ㆍ도 주택 합계 에 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1항에 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 합계  또  10  단

 시ㆍ도 주택 합계  수립하  에  지체 없   통

에게 하여야 한다. <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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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ㆍ도 주택 합계  수립 에 하여  통  할 수 

다. <개  2013.3.23>

  [ 개  2009.2.3.]

□ 주택  시행

6 (주거실태 사) ①  5 1항 각   에  " 통  

하  사항" 란 다  각  사항  말한다. <개  2008.12.9, 2010.7.6>

  1. 지역별 주택  , 규   태

  2. 주택  시   비

  3. 주거 경 만 도

  4. 주택가격  료

  5. 향후 주거 동  주택 계

  6. 가    계 별 득수

  7. 주거  미달가  

  ② 해양   5 2항  규 에 한 주거실태 사  사  

사항 과 사  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2008.2.29>

  ③ 해양   5 2항에  주거실태 사  다  각  

에 라 실시한다. <신  2010.7.6>

  1. 사: 주택 책 수립 등에 하  하여 2 마다 실시하  사

  2. 수시 사: 해양  필 하다고 하  경우 실시하  사

  ④ 주거실태 사  사원 사   실시한다. 다만, 사  격

에 라 사  달리 할 수 다.<신  2010.7.6>

  ⑤ 해양  주거실태 사 실시에 앞  사 시, 사   내 , 

사  등  포함한 사계  수립하여야 한다.<신  2010.7.6>

7 ( 주거 )  5 2  규 에 하여 해양  ㆍ공

고하  주거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개  2008.2.29>

  1. 가 별  주거

  2. 도별  개수

  3. 엌ㆍ 실 등 필수  비  

  4. 안 ㆍ쾌  등  고 한 주택  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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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ㆍ도 주택 합계  )  8 1항에  10  단  시

ㆍ도 주택 합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개  2007.

3.16, 2012.7.24, 2013.5.31>

  1. 시ㆍ도 주택 합계  본   본 향

  2. 시ㆍ도 주택시    망

  3. 주택  별ㆍ규 별ㆍ 별 수  망

  4. 주거수  

  5. 8 2항 각  사항(동항 2   3  경우에  10  단  

계  말한다)에 한 시ㆍ도  진계

  6. 득  주거수  향상  한 책

  7. 그 에 할 지역  주거안   주거복지 향상  하여 필 한 사항

□ 애 ·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2 ( )  에  사 하  어  뜻  다 과 같다.

  1. "주거약 "란 다  각  어  하나에 해당하  사람  말한다.

    가. 65  상  사람

    나. 「 애 복지 」 2 2항에 해당하  애

    다. 그 에 통  하  사람

5 (주거지원계  수립) ① 해양  주거약 에 한 주거지원

계  수립하여 「주택 」 7 에 라 수립하  주택 합계 에 포함

도  하여야 한다.

  ② 1항  주거약 에 한 주거지원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주거약 에 한 주거지원계   진 향

  2. 주거약  주택  건   공 에 한 사항

  3. 주거약  주택개 비  지원에 한 사항

  4. 그 에 주거약  주거안  하여 해양  필 하다고 

하  사항

6 (시·도 주거지원계  수립) ① 특별시 · 역시 ·특별 시 ·도지사 

또  특별 도지사( 하 “시·도지사”라 한다)  5  주거약 에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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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원계 에 라 주거약 에 한 시·도 주거지원계  수립하여 「주택

」 8 에 라 수립하  시·도 주택 합계 에 포함 도  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 에 한 시·도 주거지원계 에  5 2항 각  사항과 

할 지 단체  , 생 수 , 주거실태 등  고 하여 주거약  

주거안 에 필 한 사항  포함 어야 한다.

7 (주거실태 사) ① 해양  또  시·도지사  다  각  사항

에 한 주거실태 사  실시할 수 다.

  1. 주거약  주거 경에 한 사항

  2. 주거약 가  가  특 에 한 사항

  3. 그 에 주거약  주거실태 악  하여 통  하  사항

  ② 1항에  주거실태 사  주 · 차   등 필 한 사항  통

 한다.

17 (주거지원   등) ① 가, 시ㆍ도지사 또  시 ㆍ 수ㆍ

청  다  각  업  수행하  하여 주거약  주거지원 ( 하 "

"라 한다)   수 다.

  1. 주택개 비  지원  한 상 주택  , 개 공사    등 

주택개  지원에 한 업

  2. 주거약  주거  상담  생 리 등에 한 지원업

  3. 주거약 가 거주하  주택  주거 경에 한 실태 사

  4. 그 에 주거약  주택과 한 보 공 등 통  하  사

항

  ② 가, 시ㆍ도지사 또  시 ㆍ 수ㆍ 청   운  주거약 에 

한 주거지원 업  수행하   합한 직ㆍ  등 통  하

 건  갖  에게 탁할 수 다.

  ③ 2항에  탁  ㆍ 차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통  한다. <개  2013.3.23.>

□ 애 ·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시행

2 (주거약  ) 「 애 ㆍ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 하 “ ” 라 한다) 2 1 다 에  “ 통  하  사

람” 란 다  각  사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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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공  등 우  지원에 한 」에  가 공  상

등  1  7 지    사람

  2.「보훈보상 상  지원에 한 」에  보훈보상 상  상

등  1  7 지    사람

  3.「5ㆍ18민주 공 우에 한 」에 라 등  5ㆍ18민주 운동

상  신체 해등  1  14 지    사람

  4.「고엽 후  등 지원에 한 」에  고엽 후

 경도(輕度) 애 상  애등    사람

3 (주거실태 사 사항 등) ①  7 1항 3 에  “ 통  

하  사항” 란 다  각  사항  말한다.

  1. 주거약  주거  주거 경에 한 만 도

  2. 그 에 주거약  주거생  실태 악  하여 필 하다고 해양

 하  사항

  ②  7 1항에  주거실태 사( 하 “주거실태 사”라 한다)  2

마다 실시한다.

  ③ 해양  또  특별시 ㆍ 역시 ㆍ특별 시 ㆍ도지사ㆍ특별

도지사(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주거실태 사  실시하  경우에

 미리 주거실태 사  시,   내  등  포함한 주거실태 사계  

수립하여야 한다.  경우 해양  주거실태 사계  수립하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 과 하여야 한다.

  ④ 주거실태 사계  수립하  하여 필 한 경우 해양  계 

앙행   또  시ㆍ도지사에게  료   청할 수 고, 

시ㆍ도지사  계 앙행  에게  료   청할 수 

다.  경우 료  청  계 앙행   또  시ㆍ도지사

 특별한 사 가 없  에 라야 한다.

  ⑤ 주거실태 사  사원 사   실시함  원  한다.

  ⑥ 해양  또  시ㆍ도지사  필 하다고 하  경우 주거실태

사 「주택 」 5 에  주거실태 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다.

9 (주거지원  업  등) ①  17 1항 4 에  "주거약  

주택과 한 보 공 등 통  하  사항" 란 다  각  어

 하나에 해당하  사항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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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약  주택과 한 보 공

  2. 주거약  지원  한  ㆍ단체  연계 지원

  3. 주거약  주택개 에 한   지원

  4. 주거약  지원 도에 한 보

  5. 그 에 주거약 에 한 주거지원과  사항

  ②  17 2항에  " 통  하  건  갖  "란 다  각 

 건   갖   말한다. <개  2013.3.23>

  1. 주거약 에 한 주거지원  비스 공  주  업  하   비 리

 것

  2.  17 1항에  주거약  주거지원 ( 하 " "라 한다)  

 포함한 2  상  상근 직원  보하여 에 할 것

  3. 주거약 에 한 주택개  지원  주거  상담 등 업  수행하  

필 한 사 실  상담실 등 통  하  시  보할 것

□ 애 ·고  등 주거약  지원에 한  시행규

4 (주거약  주거지원  운  탁  등) ① 통 , 

특별시 ㆍ 역시 ㆍ특별 시 ㆍ도지사ㆍ특별 도지사( 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  시 ㆍ 수ㆍ 청   17 2항에 라 주거약  

주거지원 ( 하 " "라 한다)  운  탁할  다  각  사항  

고 하여야 한다. <개  2013.3.23>

  1. 주거약  지원업  운 계   업  진 실

  2.  가  수   포

  3.  통 여건  주거약   편

  ② 통 , 시ㆍ도지사 또  시 ㆍ 수ㆍ 청   17 2

항에 라  운  탁하  경우 미리 탁   , 

 등  보 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게시 나 

 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  2013.3.23>

  ③ 1항  2항 에  탁   탁 차 등에 필 한 사항

 통 , 시ㆍ도지사 또  시 ㆍ 수ㆍ 청   한다. 

<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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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생  보

11 (주거 여) ① 주거 여  수 에게 주거 안 에 필 한 차료, 

지·수 비, 그 에 통  하  수  지 하  것  한다.

② 주거 여    지 차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보건복지  

한다.  [ 개  2012.2.1]

□ 민 생  보  시행

8 ( 차료  )  11 1항에  차료  월 차료  지 하거

나 ( 차보  포함한다. 하 같다)  여하  것  한다.

  [ 개  2012.2.14]

9 (월 차료  지 ) ① 8 에  월 차료  주택  하지 아니한 

수  타  주택  료  차하여 거주하  수 ( 10 에 라 

차보  여  사람  포함한다)에게 지 한다.

  ② 1항에 라 지 하  월 차료   6 2항에 라 보건복지

 매  공 하  생계비  주거비  비 과 수  가  득 액 

등  고 하여 하  액  한다.

  ③ 1항에  월 차료  지 에 하여  생계 여  지 에 

한 6  한다.

□ 복지지원

2 ( )  에  " 상 " 란 본  또  본 과 생계  주거  같  

하고  가 원  다  각  어  하나에 해당하  사  하여 

생계 지 등  어 게  것  말한다. <개  2010.1.18>

  1. 주 득 (主所得者)가 사망, 가 , 행 , 시 에 수  등  사

 득  상실하고 가  득  「 민 생  보 」 6 에 라 

해마다 공  생계비( 하 " 생계비"라 한다) 하  경우

  2. 한 질병 또  상  당한 경우

  3. 가 원  (放任) 또  (遺棄) 거나 학  등  당한 경우

  4. 가 폭  당하여 가 원과 함께 원만한 가 생  하  곤란하거

나 가 원  폭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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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 등  하여 거주하  주택 또  건 에  생 하  곤란하게  경우

  6. 그 에 보건복지  하여 고시하  사 가 생한 경우

  [ 개  2009.5.28]

5 ( 지원 상 )  에  지원 상  상 에 처한 사람

  에  지원  하게 필 한 사람( 하 " 지원 상 "라 한

다)  한다.

9 ( 지원    내 ) ①  에  지원    내  다

과 같다.

  1.  또  (現物) 등  직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 비ㆍ 복비 등 생계 지에 필 한 비  또   지원

    나. 료지원: 각  검사  료 등 료 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시거 (臨時居所) 공 또  에 해당하  비  지원

    라. 사 복지시   지원: 「사 복지사업 」에  사 복지시  

(入所) 또   비스 공 나 에 필 한 비  지원

    마. 지원: ㆍ ㆍ고등학생  수업료, 학 , 학 운 지원비  학

비 등 필 한 비  지원

    . 그  지원: 연료비나 그 에 상  극복에 필 한 비  또  

 지원

  2. 민간 ㆍ단체  연계 등  지원

    가.「 한 십 사 직 」에  한 십 사, 「사 복지공동 」

에  사 복지공동  등  사 복지 ㆍ단체  연계 지원

    나. 상담ㆍ 보 공, 그  지원

  ② 1항  체  지원 ㆍ   차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통  한다.  경우 1항 1 가   다  지원  생계비  

한도  한다.

  ③ 시 ㆍ 수ㆍ 청  1항 1 라 에  사 복지시   지원  

하  경우 할 사 복지시  에게 지원  청할 수 다.  경우 지원

청   사 복지시   당한 사 가 없  해당 시  

에도 하고 지원 상 가 10 에  간에 그 시  할 

수 도  하여야 한다. [ 개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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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 에 한 규

31 ( 주택  주 등에 한 특 ) ①「 주택 」에 

라    건  주택( 하 " 주택" 라 한다)에 

주할 수   주택 주( 7 2  경우에  주 건  

한다)  다  각  어  하나에 해당하   한다. <개  1997.7.1

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

1.17, 2006.8.18,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

08.12.31, 2010.6.30, 2013.3.23.>

  1. 「 민 생 보 」 2 2  규 에 한 수 (동  32

 규 에 한 보 시 에 거주하  수  한다)

  2. 「 가 공  등 우  지원에 한 」에  가 공  또  그 

, 「5·18민주 공  우에 한 」에  5·18민주 공  또  

그 , 「특수 수행  지원  단체 립에 한 」에  특수

수행  또  그  1  수   득 액 

하  

  3. 「 하 본 안  피해 에 한 생 안 지원  사업 등에 

한 」 3  규 에 하여 여 에게 등 한 본 안  피

해

  4. 「한 가 지원  시행규 」 3  규 에 하여 보건복지가

 하  에 해당하  보 상 한 가

  5. 「 한 탈주민  보   착지원에 한 」 2 1  규 에 

한 한 탈주민

  6. 「 애 복지 」 32 에 라 애 등   ( 신지체 ·

신 애   3  상  뇌병변 애  경우에  그 우  주

 포함한다)

  7. 65  상  직계 ( 별 주민등 상에 원  등재  경우  

말한다)  양하   1  수   득 액 하  

  7 2. 「아동복지 」 11 1항에 라 아동복지시 에  퇴 하  

 아동복지시   천하  

  7 3. 해당  월평균 득( 주  동 한 별 주민등 상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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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어 지 아니한 주  우   우  동 한  루고 

 원  득  포함한다)  도 도시근  가 당 월평균 득(4

 상   가 원수별 가 당 월평균 득  말한다)  50 트 

하  

  8. 1  내지 4  규 에 하   통  또  시·도지

사가 주택  주가 필 하다고 하  

  9. 청약 가

  ② 주택  주  순  1항 1  7 지 또  7

2에 해당하  , 7 3 또  8 에 해당하  , 9 에 해당하

  순  한다. <개  2002.9.3, 2006.8.18, 2010.6.30>

  ③ 한 지주택공사가 건 ·공 하  주택  주 가 1항 1

 7 지, 7 2, 7 3, 8   6항  8항 지에 

해당하  경우에  시·도지사  주  하고 한 지주택공사에게 그 

단  통보해 주어야 한다. <신  2010.6.30.>

□ 천 역시 주택

제7조(주택정책심의 원회의 설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주

택종합계획 등에 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인천 역시 주택정책심의

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원장  부 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원  

  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 원장은 원 에서 호선하며, 원은 다  

  음 각 호의 자 에서 시장이 임명 는 한다.

  1. 인천 역시 소속 3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2. 인천 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3. 주택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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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계  

1. 비  생   

  가. 주거복지 본계 수립

   제4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하

여 인천 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 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주거복지실태 사

   6 (주거복지실태 사) ① 시  주거복지 본계  수립  

주거  , 주거수    악  해  주거복지실태

사  실시

  다. 주거복지사업

   7 (주거복지사업) 시 주거복지사업  내  다  각  같다.

  라. 주거복지 원  수당

   13 (수당) 원  에 한 당연직  아닌 원에 하

여  산  내에  「 천 역시 원 실비변상 」가 

하  에 라 수당과 여비  지 할 수 다.

  마. 주거복지지원

   14 (주거복지지원  ) 시  주거복지사업  원

하고 지  진  하여 주거복지지원 ( 하 “지원 ”

라 한다)  할 수 다.

2. 비  계결과

  가. 계  

    1) 주거실태 사: 5 /2 (  500,000천원, 필 시 200,000천원 )   

    2) 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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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우처 사업 : 1,788,000천원

      - 후 공공 주택 시 개  사업: 2,500,000천원(2 )

      -  주택 새  사업 : 3,495,000천원 

      - 아 트단지 공동 료 지원(공동 료  50%지원)

         : 951,000천원

      - 사 취약계  주거비 지원( 득  상 생시 지원)

         : 1,007,000천원

      - 주거복지지원  운 (안) : 803,360천원(160,672천원×5 )  

    3) 주거복지 원

      - 심 원 수당 : 7,500천원(1,500천원×5 ) 

  나. 계 결과

    ○ 사업비 : 11,251,860천원                       (단원 : 천원)

 

구  분 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251,860 2,400,172 3,364,172 1,837,172 1,762,172 1,888,172

재

원

별

국  비 5,245,000 969,000 1,966,000 720,000 770,000 820,000

시  비 6,006,860 1,431,172 1,398,172 1,117,172 992,172 1,068,172

군구비

  다. 재원 달 안 

     - 후 공공 주택 시 개  사업 : 비( ) 70%, 시비( 계) 30%

      -  주택   사업 : 비 100%

      - 그  사업 : 시비 100%

 3. 연도별 비  계  : ※

 4.  : 건 통 원    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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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입

노후 공공임 주택 
시설개선사업 454,000 1,296,000 (국토부   사업 종료 정) 1,750,000

기존주택 세임
사업 515,000 670,000 720,000 770,000 820,000 3,495,000

소 계 969,000 1,966,000 720,000 770,000 820,000 5,245,000

세출

주거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500,000 200,000 - 700,000

주택바우처 사업 288,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88,000

노후 공공임 주택 
시설개선 사업 648,000 1,852,000 (국토부  사업 종료 정) 2,500,000

기존주택 세임
사업 515,000 670,000 720,000 770,000 820,000 3,495,000

구임 아 트단지 
공동 기료지원 170,000 180,000 190,000 200,000 211,000 951,000

사회취약계층 긴
주거비 지원 117,000 200,000 215,000 230,000 245,000 1,007,000

주거복지지원센터 
운 (안) 160,672 160,672 160,672 160,672 160,672 803,360

주거복지 원회  
구성운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소 계 2,400,172 3,364,172 1,837,172 1,762,172 1,888,172 11,251,860

재원 조달 - - - - -

국 비 969,000 1,966,000 720,000 770,000 820,000 5,245,000

시비

소 계 1,431,172 1,398,172 1,117,172 992,172 1,068,172 6,006,860

일반회계 1,431,172 1,398,172 1,117,172 992,172 1,068,172 6,006,860

특별회계

기 

군․구비

민간

기 타

연도별 비  계

(단  : 천원)

2008. 9


